
○ (고용노동부 업무메뉴얼)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 인정되는 구체적 범위

 1. 사용자와의 협의. 교섭 업무
  - 근참법에 의한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실제 회의 참석 활동
   · 이동시간, 회의안건 준비 등 회의와 직접 관련된 활동
  -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대표로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, 보상

휴가게 실시, 재량근로제 실시 등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협의 사유발생시 사용자와 실제 
협의하는 활동

  -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사용자와 교섭하는 활동
   · 협의.교섭 형태를 불문하고 본교섭, 실무교섭, 보충교섭등 사용자와 실제 교섭활동
  - 교섭안 마련, 교섭결과 설명회등 교섭과 직접 관련된 활동

 2.고충처리 업무
  - 근참법 및 사업장내 관련 규정에 의해 정식 위촉된 고충처리위원으로서 단체협약 또는 

취업규칙등 공식 규정에 따라 제기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협의하거나 근로자로부터 고
충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자와 협의하는 활동

 3. 산업안전활동
  -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업무(산안법 제19조)
   ·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실제 회의에 참석하는 활동으로 회의안건준비, 안건검토 

등 이와 직접 관련된 활동
  - 근로자대표의 동의.입회.의견 청취 :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자대표로써 법률에 규정된 활동

을 하는 경우 실제 참여 시간

 4.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관련 업무
  -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및 이사, 감사로서 기금 업무 수행활동

 5.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.관리업무 범위
  - 노동조합의 관리 업무(노조법 제2장) : 노조규약에 정해진 정기총회, 대의원회,임원선거,

회계감사 등 노동조합의 유지.관리 위한 정기적이고 필수적인 활동
   ※ 당해 사업장내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규약을 의미(예:산별노조 경우 당해 사업장 조직된 

지회.분회의 운영규정등)
  - 그 밖의 생산성 향상등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, 사용자의 위탁교육등 기타 사업장내 노사

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.관리 업무
   · 근참법이나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로 설치.운영되는 노사공동위원회 등의 활동
   · 사용자의 위탁에 의한 조합원 교육,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노사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교육

활동
   · 기타 이에 상응하는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.관리 업무


